
 
 

수 신수 신수 신수 신  전국 병원장전국 병원장전국 병원장전국 병원장

참 조참 조참 조참 조  원무 부서장원무 부서장원무 부서장원무 부서장

제 목제 목제 목제 목 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지원사업 관련 안내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지원사업 관련 안내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지원사업 관련 안내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지원사업 관련 안내 

             1. 관련근거 :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-6654(2015.12.24)  

  

             2. 위 근거와 관련, 「건강보험법 시행령」개정내용(2016.1.1.시행)에 따른 차상위 본인

부담경감대상자 지원사업 관련 변경사항을  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.  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 

  
  끝. 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

<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내용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내용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내용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내용> 

  

 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중 만성질환자 및 18세미만 환자(청구구분코드 E)

가 52개 경증질환으로 대형병원(종합병원, 상급종합병원)에 내원 후 약국에서 

처방조제를 받는 경우 약국 약제비 본인부담을 정액제(500원) → 정률제(3%)로 

변경 (본인부담금이 500원 미만인 경우 500원)  

 ※ 의원·병원급 의료기관 이용시에는 기존의 본인부담(500원)과 동일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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